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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ㅇ Intro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3개국과의 FTA가 새로 발효되면서 전세계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하였

습니다. FTA 체약국과의 교역량도 전체 교역량의 70%에 달하고 있어 이제 FTA의 활용

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 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즉 세번(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

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고유의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분류기준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약상

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를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일 것입니다.

2017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사항을 국내법

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수출입기업이 각 국가의 제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

하여 총 21개 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

으로 유용한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 e-book > 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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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Classification Rulings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1) 

및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임

ㅇ 관련 규정은 CBP 규정(19 C.F.R.)의 제177장 – ‘Administrative Rulings’로 사전심사 

신청방법, 결정서 발행 요건, 발행된 결정서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수출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 

개인(individual), 기업(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협회(association)나 그 밖의 기

관 및 조직(other entity or group)을 포함하고 있음

□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eRuling, Electronic Ruling) 또는 서면 신청(Ruling letters)이 

있으며 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ㅇ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CBP 홈페이지2)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eRulings Template)3)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건당 동일한 부 또는 종류의 상품(sam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으로 이루

어진 최대 5개 항목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해당 내용을 조회, 수정 및 출력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신청인은 1 영업일 내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통지를 이메

일로 받아 볼 수 있음

 - 전자심사 신청에 대한 모든 질의(추가 질의사항 포함)는 CBP 사무소의 유선번호4)로 상담 

가능함 

1) www.cbp.gov
2) https://apps.cbp.gov/erulings/index.asp
3) NCSD(뉴욕 소재)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서식 
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ustoms Information Exchange : (646) 733-3062, 3065, 

3066, 또는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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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 이유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항구명 등 거래 관련 모

든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기재 및 첨부한 신청서(Ruling letters)를 NCSD(뉴욕 소

재)5) 또는 미국 내 모든 CBP 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음 

 - 서면 신청의 경우 따로 정해진 신청서는 없으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받아볼 수 있음 

ㅇ 다만,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의뢰가 요구되는 경우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본청 

R&R의 해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결과는 90일 내 받아 볼 수 있음

ㅇ 사전심사 결정서는 사실관계, 쟁점사항, 법률검토·분석,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미 관세청 

홈페이지 CROSS6)를 통해 공표됨

5)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n: CIE Ruling Request, Regulations and Rulings, Office of Trade, 201 Varick Street, Suite 
501, New York, New York 10014

6)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

[표 1]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생산자(아는 경우)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 해당 상품의 입국항명(아는 경우)

 거래 관련 설명[예시 -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 CBP 또는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

 과거 CBP의 결정(advice) 발행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그 발행기관 
및 발행된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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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정보 공개

*　출처: https://rulings.cbp.gov/home

□ 사전심사 결정의 적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될 수 있음 

ㅇ 신청서 요청 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수입항구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ㅇ 부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ㅇ 거래가 종료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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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사전심사 온라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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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미국 관세청 접속

 - 주소 : (https://www.cbp.gov)

 - 화면 상단 ① ‘Trade’메뉴에서 ②‘Rulings & Legeal Documents’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오른쪽 QUICK LINKS에서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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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ROSS 접속

 - 화면 상단 검색박스가 있으며 최근 자료 업데이트일자, 결정 개수 등과 최신 결정 내역을 XML, 

CSV 파일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음

 - ① 아이콘 클릭시 상세 검색박스가 나타남

STEP 4 상세 검색

 - 상세 검색 박스에서 발행기관(ALL/NY/HQ), NAFTA만 조회, 유효기간, 정렬순서 및 페이지당 항

목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 ① ‘키워드’ 항목에 조회할 상품명 또는 세번 입력 후 ② 검색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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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왼쪽부터 차례로 날짜, 문서번호 및 결정세번, 상품명 및 수입국가, 관련 문서 항목임

 - 결정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할 물품의 ① 문서번호 클릭

STEP 6 결정서 확인

 - 발행된 결정서가 오른쪽 화면에 나타남

 - 결정서는 출력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며 문서번호, 발행일자, 사전심사 유형, 결정세번, 신청

인 정보, 신청내용, 분류근거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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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캐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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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은 캐나다 관세청7)(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산하 수입예정지역 

세관임

ㅇ 관련 규정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제43.1조의 제(1)항8) 및 제60조9), 관세각서 

제D11-11-3호10)임

□ 신청인의 범위는 캐나다 내 수입자, 비거주인인 수출자, 비거주자인 생산자 또는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예: 관세법에 따른 관세사)임

ㅇ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심사요청 관련 서류를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

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7) https://www.cbsa-asfc.gc.ca/
8)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52.6/page-13.html#h-140158
9)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52.6/page-17.html#h-140432
10) Customs’s Memorandum D11-11-3(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1/d11-11-3-eng.html

[표 2] 캐나다 사전심사 문의 주소

지  역 주  소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뉴브런즈윅주

퀘벡주

130 Dalhousie, Quebec, QC, G1K 4C4

CBSA.QuebecAdvanceRulingsDecisionsAnticipeesQuebec.
ASFC@cbsaasfc.gc.ca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노스웨스트 준주

Victory Building, 269 Main Street, Room 100, Winnipeg, 
MB, R3C 1B3 또는

2588 - 27th Street N.E., Calgary, AB, T1Y 7G1

CBSA.AdvanceRulingsPRADecisionsanticipeesPRA.ASFC@c
bsaasf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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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emorandum D11-11-3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반려되거나 보충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결정기간이 연기될 수 있음

[표 3] 캐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번호(적용 가능한 경우)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 여부

 신청내용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연락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수입 예정 물품의 주요 입국항

 품목분류검증, 행정 검토 또는 항소, (준)사법 검토, 관세판결 
또는 조언 신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여부

 동일 품목 수입내역 여부

 실거래명 또는 상업적‧일반적‧기술적 명칭을 포함한 물품상세설명서

 물품 제조공정도

 포장설명서

 물품의 용도

 신청인의 예상 품목분류 및 근거

선택 

기재사항

 생산자의 제품설명서

 그림 및/또는 사진

 회로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유콘 준주

412 – 4th Floor 1611 Main Street, Vancouver, BC ,V6A 
2W5

CBSA.PacificAdvanceRulingsDecisionsAnticipeesPacifique.
ASFC@cbsaasfc.gc.ca

온타리오주

누나부트 준주

451 Talbot Street, 10th Floor, London, ON, N6A 5C9

CBSA.AdvanceRulingsGTARDecisionsanticipeesRGT.ASFC
@cbsaasf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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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인은 개별 품목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어떤 물품이 신청 물품과의 상당히 유사하여 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다른 종류의 물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유사 품목에 대한 신청은 인정됨

(예시: 색상, 사이즈 등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차이를 가진 물품 등)

□ 심사 및 검토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처리됨

ㅇ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CBSA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사실이 통지되며, 이 경우 추가 정보 

제출은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함

ㅇ 하나의 품목분류 신청은 두 개의 품목분류번호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품목

분류 결정서에 두 개의 기술참조시스템(TRS, Technical Reference System) 번호와 두 

개의 품목분류번호로 발행됨

□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subsection 60(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결정의 유효기일로부터 90일 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됨

□ 사전 판결은 다음 조건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세청으로부터 

인정됨

ㅇ 사전심사 결정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며,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경우

ㅇ 결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실, 상황 또는 캐나다 법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공된 물품 설명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품목분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 경우

ㅇ 사전심사 신청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그 밖의 문의상담은 캐나다 관세청(CBSA, 현지 문의 

:1-800-461-9999, 해외 문의 : 204-983-3500, 506-636-5064)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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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및 검색

 - 주소 : (https://www.cbsa-asfc.gc.ca)

 - 웹사이트 언어(영어 또는 불어) 선택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상단 ① ‘Imports and Exports’에서 ② ‘Importing Commercial Goods’ 클릭하여 

메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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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중앙 ③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클릭하여 메뉴 이동

 - 화면 오른쪽 ④ Rulings issued by the CBSA 클릭

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상단 사전심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발행된 결정서의 구속력을 안내하고 있음

 - 화면 중앙 ① ‘검색박스(Filter items)’에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품명 또는 세번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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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왼쪽부터 차례로 상품명, 판결유형, 결정세번, 결정일자 항목임

 - 결정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할 물품의 ① ‘상품명’ 클릭

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는 신청인 정보, 발행일자, 제품 정보, 분석 및 근거, 결정, 참조법규, 정보공개동의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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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페 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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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Clasificacion Arancelar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페루 관세 및 

세무 관리국(SUNAT,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y Administracion 

Tributaria)11) 및 IGCA(Intendente de Gestión y Control Aduanero)의 관세분류부서

(DCA, la División de Clasificación Arancelaria)임

ㅇ 관련 규정은 페루 관세법 제210조 및 제211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절차(DESPAPE.00.09, 

ver.4, Procedimiento Especifico: Clasificacion Arancelaria de Mercancias)12)임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며 모든 개인과 법인을 

포함함

ㅇ 사전심사를 신청한 샘플의 물리 또는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함

□ 신청 방법은 관세 및 세무 관리국(SUNAT)13)의 웹 포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지침14)에 따라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함

 - 신청유형 정보 : 국가 및 신청인의 지위(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신분증명번호(개인, 법인, 외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DNI/RUC/CE 등), 품목분류 결정통지를 받을 주소

 - 대리인 정보 :  대리인의 성명 및 신분증명번호

 - 연락처 : 신청인의 성명 및 이메일, 전화번호

 - 물품 정보 : 상표 등 상품명, 상품최소기술정보카드15)에 따른 설명 및 특징 등

 - 물품 카탈로그, 팜플렛, 사진 등

 - 신청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서명

11) www.sunat.gob.pe 
12) http://www.sunat.gob.pe/legislacion/procedim/despacho/procAsociados/despape.00.09.htm
13) Solicitud de Clasificación Arancelaria de Mercancías
14) Cartilla de Instrucciones para el Llenado de la Solicitud de Clasificaciòn Arancelaria de 

Mercancías
15) Cartilla de Información Técnica Mínima de Mercanc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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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는 신청서 제출 후 90일16) 이내 발행되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은 이해 당사자가 

문서, 샘플 및/또는 추가 정보 또는 인용한 사실의 정확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림 3] 페루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정보 공개

*　출처: http://www.aduanet.gob.pe/ol-ad-caInter/regclasInterS01Alias

16) 관세법 개정안(Decreto Legislativo No.1433의 제211조에 따라 2018년 9월 17일자로 개정 
(www.sunat.gob.pe/legislacion/procedim/normasadua/gja03/ctrlCambios/anexos/DLeg1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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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페루 사전심사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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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SUNAT 접속

 - 주소 : (http://www.sunat.gob.pe)

 - 화면 상단 ① ‘Aduanas(세관)’ 메뉴에서 ② ‘Clasificación Arancelaria(품목분류 신청)’ 클릭

 - 화면 오른쪽 ③‘Tratamiento Arancelario de una mercancía(품목분류심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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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중앙 본문 ④ 하이퍼링크 클릭

STEP 2 Consulta de Resoluciones de Clasificación Arancelaria 접속

 - 화면 상단 페루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발행된 결정의 유효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화면 중앙 ① ‘검색박스’가 있음

STEP 3 상세 검색

 - ① ‘Buscar por(검색)’클릭하여 세번, 상품명, 문서번호 중 택일

 - ② ‘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품명 또는 세번을 입력

 - ③ ‘Buscar(검색)’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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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왼쪽부터 차례로 세번, 상품명, 문서번호, 발행일자 항목임

 - ① ‘결의번호’ 항목 문서 아이콘 클릭

STEP 5 결정서 다운로드

 - 결정서는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① ‘열기’또는 ‘저장’ 클릭

STEP 6 결정서 확인

 - 결정서는 발행일자, 문서번호, 제품명, 사진, 물품 성분, 용도 등 물품정보와 결정세번 및 분류

근거,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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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페루 사전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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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칠 레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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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Resoluciones Anticipadas)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칠레 

관세청(Chile Aduanas Customs)17)임

ㅇ 관련 규정은 2014년 2월 12일 제정된 법률 제4378호18)*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개념, 신청

방법,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관세사, 그 밖의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

□ 신청 방법은 서면 신청으로 개별 품목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 전 칠레 발파라이소에 소재한 

세관19)*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 구성, 용도, 상업적 또는 기술적 명칭을 포함한 제품 카탈로그, 브로셔, 기술카드

(Technical Card), 사진 및 그 밖의 증빙 서류(스페인어 외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 스

페인어 번역본 첨부)

 - 물품의 견본(화학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종이, 판지, 목재, 금속 및 전자장치 등)

 -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진술 및 위임장

 - 해당 물품이 일반법원에 앞서 이의제기,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칠레 관세조례 제117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님을 기재한 진술서

 - 신청인의 예상 품목분류 의견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비용은 무료임

□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25 영업일 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사실을 통지함

17) www.aduana.cl
18) DEJA SIN EFECTO LAS RESOLUCIONES QUE INDICA. APRUEBA "PROCEDIMIENTO PARA 

LA EMISIÓN DE RESOLUCIONES ANTICIPADAS" CONTENIDO EN ANEXO DE LA PRESENTE 
RESOLUCIÓN, www.leychile.cl/Navegar?idNorma=1066033&idVersion=2014-12-02

19) la Subdirección Técnica de la Dirección Nacional de Aduanas, Plaza Sotomayor Nº 60, 
Valparaíso,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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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신청인이 칠레 외 국가에 거주지를 두는 경우, 전자적으로만 통지함

□ 심사 결과는 최대 90 영업일 내 받아볼 수 있음

ㅇ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년 간 유효함 

 - 다만, 해당 결정서에 따로 기재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2. 칠레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www.aduana.cl)

 - 화면 상단 ①‘Normativas(규제)’항목을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①‘JURISPRUDENCIA((관할권)’메뉴 클릭

 - 발행연도에 따라 메뉴를 달리 구분하고 있으므로 2010년 ~ 2019년에 발행된 결정은 ②

‘Resoluciones Anticipadas por Año(연도별 사전심사 결정)’에서 또는 2009년 이전 발행

된 결정은 ③‘Dictámenes de Clasificación(품목분류의견)’에서 조회 가능



32

STEP 3 발행연도 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① ‘연도(Resoluciones Anticipadas Año 2019)’클릭

STEP 4 상세 검색

 - 따로 설정된 검색 기능이 없으므로 ‘Ctrl + F’를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번을 직접 

찾아야 함

 - 검색 목록 왼쪽부터 문서번호, 유효기간 시작일, 상품명, 세번, 다운로드, 유효기간 종료일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문서번호(Resolucio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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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결정서 확인

 - 결정서는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함

 - 결정서는 문서번호, 유효기간, 세번, 분류근거, 관련 법규, 물품 사진, 상품명, 모델번호 등 물품 

정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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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칠레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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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콜롬비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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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Resolución Anticipada de Clasificación Arancelar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콜롬비아 국세청(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20)임

ㅇ 관련 규정은 2016년 법령 제390호의 제12조 내지 제16조*21),  2016년 결의 제

000041호 그리고 개인 요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이드라인22)임

□ 신청인의 범위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및 개인이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콜롬

비아의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은 전자 신청으로 DIAN 온라인 서비스23)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함

[그림 4] DIAN 온라인 서비스

*　https://muisca.dian.gov.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20) www.dian.gov.co
21) Decree 390 March 2016(New Customs Regulation), 2016년 3월 7일 제정
22) clasificacion Arancelaria a peticion de particulares, 

www.dian.gov.co/aduanas/aspectecmercancias/Documents/Pasos%20Clasificaci%C3%B3n%20
Arancelaria%20a%20petici%C3%B3n%20de%20particulares.pdf

23) Servicios en línea de la 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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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신청비용24)을 지불한 후 다음 서류를 온

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카탈로그 또는 기술시트

  - 지불 증명서류 PDF 스캔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된 권환 표시 및 대리인의 서명

[표 7] (구)콜롬비아 사전심사 신청서(FT-OA-2354)

□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발행됨 

ㅇ 다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5일 내 정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기간은 최대 2개월 동안 정지됨

24) 신청비용은 각 분류 건별 법정 최저월급(2019년, 414,058 페소)의 절반으로 이 값은 매년 다르게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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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완 기간 내 응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 발행된 결정서는 발행된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계속하여 유효함

□ 기타 문의사항은  6079800-내선 906492, (1) 6079800-내선 906462, 

(1) 6079800-906469로 문의할 수 있음

[그림 5] 콜롬비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정보 공개

*　출처: www.dian.gov.co/normatividad/Paginas/ResoClasifiAracelari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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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롬비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www.dian.gov.co)

 - 화면 중앙 ① ‘Portal web’ 클릭

STEP2 메뉴 이동

 - 화면 상단   ① ‘Normatividad’메뉴에서 ② ‘Normas’클릭

 - 화면 중앙 ③ ‘Resoluciones de Clasificación Arancelaria(품목분류 사전심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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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하고자 하는 ④ ‘Año(연도)’항목 클릭

STEP 3 검색 결과 조회

 - 검색 결과는 연도 아래 생성되며 왼쪽부터 차례로 문서번호, 발행일자, 물품설명, 세번 항목임

 - 문서번호, 발행일자, 세번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가능함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문서번호’ 항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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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정서 확인

 - 결정서는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함

 - 결정서는 문서번호, 작성일자, 결정서 발행 개요, 분류근거, 관련 법규,  물품명, 성분 등 물품 

정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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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콜롬비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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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럽연합(EU)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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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TI 개요 (Binding Tariff Information)

□ BTI란 세관당국이 발행한 결정으로 모든 EU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해당 결정의  

소유자(holder)을 구속함 

ㅇ BTI에 대한 지침(The Guidance on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process)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공함

 - EBTI3 제도 하에 관세당국 및 BTI 신청인에게 개괄적인 정보 제공

 - BTI 영역 내 국제 관습과의 조화

 - BTI 결정 및 발행 방법, BTI 쇼핑25) 방지 방법, 이의제기에 대한 지침 제공

2. EBTI (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도입

□ 유럽위원회 규정 No.952/2013에 따라 EBTI 전자 시스템 (이하 ‘eBTI’) 개발 및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유럽위원회 규정 REGULATION No. 2016/341의 (8)*26)에 규정된 대로 eBTI가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종이서류와 전자서류 신청방식 모두 인정함.

□ 2019년 10월 1일부터 전자무역포털(the electronic Trader Portal)*이 운영되어 현재 

해당 포털을 통해 eBTI 신청을 접수함 

ㅇ 전자무역포털은 UUM&DS사이트를 통해 접속권한을 얻은 경우 이용할 수 있음

ㅇ 특이사항으로 영국, 스페인 등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한 eBTI 신청은 전자무역포털이 아닌 

해당 국가의 무역포털을 이용해야 함

25) 동일한 물품에 대해 회원국 내에서 BTI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
26)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34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16:069:FULL&from=NL)



53

[표 9] 국가무역포털(National trader portal) 제공 회원국

국가명 웹사이트 URL

크로아티아 https://ecarina.carina.hr/

프랑스 https://pro.douane.gouv.fr/

독일 www.zollportal.de

폴란드 https://puesc.gov.pl/web/puesc/ewit

스페인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procedimientoi
ni/DD02.shtml

영국 https://secure.hmce.gov.uk/ecom/login/index.html

[그림 6] 프랑스 무역포털 (SOPRANO)

*　출처: https://www.douane.gouv.fr/service-en-ligne/demande-dautorisation-douaniere-et-fiscale-soprano#RTC

[그림 7]  스페인 무역포털 (Sede Electronica)

*　출처: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procedimientoini/DD0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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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BTI 신청 및 처리 절차 

□ BTI신청서에 신청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BTI 결정서가 발행된 즉시 해당 결정서의 소유자

(holder)가 됨

ㅇ 무역업체와 통관대표는 반드시 EORI번호27)를 기재한 경우에만 BTI 신청 이 가능함

ㅇ EU 외 지역에 소재한 무역업체는 EORI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관할기관에 EORI번호를 얻은 장소와 해당 결정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알려야 함

□ 신청인은 수출입예정인 물품에 대해서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품목 하나당  한 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신청인은 물품 상세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사진과 샘플 포함)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됨

□ 세관당국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내 필수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접수하거나 

반려하며, 최대 30일 내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ㅇ 세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요구일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그림 8] BTI 접수처리 단계

27)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세관당국이 
무역업체(economic operator) 또는 개인(person)을 세관당국에 등록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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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당국의 BTI 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임 

ㅇ 다만, 120일 이내 결정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더 연장될 수 있음

ㅇ BTI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28)

ㅇ 결정서는 해당 결정서의 소유자(holder)에게만 유효하고 유효기간 동안 모든 EU 관세당국을 

법적으로 구속함

[그림 9] BTI 발행 단계

28) UCC(Union Coustoms Code)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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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U 사전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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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

 - 화면 상단 ① Online services(온라인서비스) 클릭

STEP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① Online services and databases for Customs(관세 온라인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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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중앙 ② EBTI – 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유럽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클릭

 - 화면 중앙 ③ ‘Enter(엔터)’ 클릭

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검색 박스가 있으며 발행국가, 문서번호,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발행일자, 세번, 키워드, 

물품 설명, 정렬기준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음

 - ① ‘키워드(Keyword)’ 항목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품명 입력 후 ②‘검색(Brows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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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검색 결과 조회

 - 검색 결과가 검색 박스 아래 생성되며 왼쪽부터 차례로 문서번호, 세번. 유효기간 시작일. 유효기

간 종료일 항목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문서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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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는 발행일자, 문서번호, 제품명, 사진, 물품 성분, 용도 등 물품정보와 결정세번 및 분류근

거,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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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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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Renseignements en matière de tarif)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스위스 관세청(AFD, Administration fédérale des douanes)29)임

ㅇ 관련 규정은 스위스 관세법 제20조30) 및 관세에 관한 조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4조*31)임

□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으로 신청서(Form. 40.10)를 작성하여 스위스 사전심사 문의용 이메

일로 송부해야 함

[표 11] 스위스 사전심사 문의 주소

언어 및 거주지 주소

∙ 이탈리아어 또는 

  - IT주 또는 

  - 이탈리아

∙ 서면 : Amministrazione federale delle dogane, 

Direzione del circondario IV, Casella postale 

2502, CH - 6901 Lugano 

∙ 이메일 : centrale.div-tariffa@ezv.admin.ch

∙ 프랑스어 또는 

  - GE, VD, NE, JU, FR, VS 주 또는

  - 프랑스

∙ 서면 : Administration fédérale des douanes, 

Direction d'arrondissement III, Case postale, 

CH - 1211 Genève 28

∙ 이메일 : centrale.diii-tarif@ezv.admin.ch

∙ 독일어 또는

  - BE, SO, BL, BS, LU, OW, NW, AG 주 또는 

  - 독일

∙ 서면 : Eidgenössische Zollverwaltung, 

Zollkreisdirektion I, Postfach 666, CH - 4010 

Basel 

∙ 이메일 : zentrale.di-tarif@ezv.admin.ch

∙ 독일어 또는

  - ZH, SH, TG, SG, AR, AI, ZG, UR, SZ, GL, 

∙ GR 주 또는

  - 리히텐슈타인 공국 또는

  - 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독일 이외의 국가

∙ 영어

∙ 서면 : Eidgenössische Zollverwaltung, 

Zollkreisdirektion II, Postfach 1772, CH - 8201 

Schaffhausen

∙ 이메일 : zentrale.dii-tarif@ezv.admin.ch

29) www.ezv.admin.ch
30) 631.0 Loi du 18 mars 2005 sur les douanes (LD), 

https://www.admin.ch/opc/fr/classified-compilation/20030370/index.html
31) 631.01 Ordonnance du 1er novembre 2006 sur les douanes (OD), 

https://www.admin.ch/opc/fr/classified-compilation/2005271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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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함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품목분류에 필요한 물품의 구성, 제조공정도, 기능

  - 물품의 품목분류

  - 국가 또는 목적지

  - 수출될 물품의 공장인도가격

  - 가공 또는 가공처리에 대한 설명, 원재료 및 그 원산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원산지 결정

에 필요한 기타 정보

  - 물품의 모델, 테스트, 사진, 계획, 카탈로그 및 전문 서지 목록

ㅇ 물품의 견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음

□ 결정서는 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한 후 일반적으로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함

ㅇ 다만, 세관은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기한 내 정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서는 

발행되지 않을 수 있음

□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서 6년간 유효함 

ㅇ 권한 있는 당사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상 물품과 정확

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된 결정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ㅇ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서가 발행된 경우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 관세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행된 결정서를 취소할 수 있음

□ 스위스의 품목분류를 참고하기 위한 사이트는 TARES32)가 있음 

32) www.tare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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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스위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Form. 40.10 d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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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 슈타인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리히텐슈타인 

경제부(AVW, Amt für Volkswirtschaft)33)임

□ 스위스와 관세 동맹34)을 맺은 후 현재 스위스의 관세율표 및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음

33) www.llv.li/neuigkeiten?departmentName=Amt%20f%C3%BCr%20Volkswirtschaft
34) 『1923년 3월 29일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관세 동맹조약』

www.ezv.admin.ch/dam/ezv/fr/dokumente/archiv/a5/form/40_10_tarifanfrage.docx.download.docx/40_10_tarifanfrag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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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노르웨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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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BKU, en bindende forhåndsuttalelse)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은 노르웨이 관세청(Norwegian Customs)35)임

ㅇ 관련 규정은 2008년 관세법에 관한 규정(세관 규정) 제12장 제13조36)로 해당 규정은 

2016년 관세법 변경에 관한 규정37)에 따라 개정됨

□ 신청인의 범위는 노르웨이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노르웨이로 또는 노르웨이 밖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노르웨이에 소재한 생산자임

□ 신청 방법은 서면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으며 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ㅇ 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Form RD-0009)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 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노르웨이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은 Oslo 및 Akershus 지역 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전자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Altinn38)*으로 전자 신청서(Form RD-0009)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전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노르웨이 전자ID(MinID / BankID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필요한 경우, 물품의 견본과 구성 목록, 도면, 브로셔 및 그 밖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인은 품목 하나당 한 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5) www.toll.no
36) Forskrift til lov om toll og vareførsel (tollforskriften)[FOR-2008-12-17-1502],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08-12-17-1502/KAPITTEL_12#KAPITTEL_12
37) Forskrift om endring i forskrift til lov om toll og vareførsel (tollforskriften) 

[FOR-2016-10-20-1219],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16-10-20-1219
38) 노르웨이 개인 및 공공기관 커뮤니티용 전자포털(www.altin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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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ltinn 전자 신청 화면

www.altinn.no/skjemaoversikt/tolldirektoratet/soknad-om-bindende-klassifiseringsuttalelse-bku-i-henhold-til-gjeldende-tolltariff

□ 세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음

ㅇ 당해 신청인이 수입, 수출과 관련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ㅇ 당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년임

ㅇ 발행된 결정은 당해 신청인이 수입, 수출과 관련되거나 당해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

ㅇ 물품은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반드시 동일해야 함

ㅇ 결정은 결정서의 효력이 시작된 후 통관되거나 제조된 물품에만 구속력이 있음

□ 발행된 결정은 관세율표 개정에 따라 결정서에 기재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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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발행된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

ㅇ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또는 관세율표 해설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ㅇ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가 당해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

ㅇ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여러 분류 의견을 낸 경우

ㅇ 적용 가능한 법이 개정된 경우

2. 노르웨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및 검색

 - 주소 : (https://www.toll.no)

 - 화면 상단 ① ‘Meny(메뉴)’ 클릭하여 ② ‘Tolltariffen og klassifisering(관세 및 분류)’ 클릭



73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① ‘Du kan be om en bindende forhåndsuttalelse (BK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

청하기)’ 클릭

 - 화면 중앙 ② ‘Søk i tidligere uttalelser(과거내역찾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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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검색박스가 있으며 ① Avansert Søk(고급검색)항목 클릭

 - 검색 박스 아래 상품명, 세번, 물품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필터가 생성됨

 - ② 상품명, 세번, 물품설명 필터에 키워드 입력 후 ③‘검색(Søk)’ 클릭

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왼쪽부터 상품명, 세번, 물풀설명 항목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열’ 클릭



75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는 세 번, 품명, 물품설명, 분류근거 등을 포함함



FTA 체약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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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아이슬란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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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andi álit)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아이슬란드 관세청

(Directorate of Customs)39)임

ㅇ 관련 규정은 2005년 아이슬란드 관세법 제20조 내지 제21조40)임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임

□ 신청방법은 서면 신청으로 신청서(Form R44)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양식에 대한 지침41)을 따라야 함 

 - 신청인은 품목 하나당 한 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의 화학분석 또는 전문가 의견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세관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음

ㅇ 신청서 기재사항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 포함)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인의 예상 품목분류 의견

 - 제품 설명 (제품 구성과 제품의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

 - 사업자 ID 및 추가정보 (해당 항목은 기밀 정보로 취급되며, 기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 될 수 있음)

 - 물품 견본, 브로셔, 사진, 기타 문서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다른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동일 물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

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39) www.tollur.is
40) Tollalög nr. 88/2005 (vefur Alþingis),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05088.html
41) Leiðbeiningar með eyðublaðinu Umsókn um bindandi álit um tollflokkun vöru, 

https://www.tollur.is/sarpur/eydublod/leidbeiningar-med-eydublodum/leidbeiningar-med-eydu
bladinu-umsokn-um-bindandi-alit-um-tollflokkun-v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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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서

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서명

□ 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함  

ㅇ 다만, 세관공무원은 신청서에 충분한 정보 또는 분류 결정을 위한 필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정보 보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해야 함

ㅇ 세관당국은 신청인의 신청이 명백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년42)임

ㅇ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은 신청인과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적용됨

□ 발행된 결정은 신청인과 세관당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음 
ㅇ 다만, 세관장이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결정이 이의제기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결정서에 대하여 Yfirskattanefnd43)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ㅇ 결정 게시 후 3개월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발의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결정 철회에 대한 통지를 받음

ㅇ 신청인은 철회 통보를 받을 때까지 해당 결정을 적용받음

42) 2012년 관세법 제21조 유효기간 관련 규정 개정 - Lög um breytingu á tollalögum, nr. 88/2005, 
með síðari breytingum, https://www.althingi.is/altext/stjt/2012.042.html

43) 내국세, 부가가치세, 관세를 다루는 아이슬란드 최고행정항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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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아이슬란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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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tollur.is/library/Skrar/Eydublod/R-44.pdf



FTA 체약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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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터 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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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BTB, Bağlayıcı Tarife Bilgisini)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관세청

(Ministry of Customs Director) 또는 관세대외무역국(Department of Customs and 

Foreign Trade)44)임 

ㅇ 관련 규정은 터키 관세법 제9조 및 관세규정 제28조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공보 29731번

(Serial No.14, 2016/3/6 게시)에서 BTB 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동일한 품목에 대해 하나의 BTB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터키

에 거주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은 서면 신청 및 전자 신청이 있으며 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

ㅇ 서면으로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규정 부속서1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관세대외

무역국에 제출해야함

 - 이 경우, BTB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음

ㅇ 전자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대외무역국 공식 웹사이트 

(https://www.ticaret.gov.tr/) 내 위치한 Eişlemler >　EBTB Başvuru45)를 이용하여 

전자적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ㅇ BTB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관세율표 상 예상되는 품목분류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해 과거 수출입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세관신고서 및 부속서

 - 물품의 견본, 사진, 스케치 등 기타 문서

 -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기밀유지신청서

44) http://ggm.gtb.gov.tr/ 및 https://www.ticaret.gov.tr/
45) https://uygulama.gtb.gov.tr/BTBBasvuru/AnaSay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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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양식과 필수 기재항목은 관세청 공보 29731번의 제1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

며 특히 화학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분석 방법, 제조공정 등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과 품목의 상표, 모델 번호, 신청인의 서명 등을 명시하고 있음

ㅇ 세관당국은 BTB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BTB는 무료로 제공됨

ㅇ 그러나 물품의 화학적 분석 및 검사 또는 물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ㅇ 신청인은 해당 신청건의 처리 현황에 대해서 BTB 프로그램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음 

□ 심사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 BTB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지연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소요되는 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ㅇ BTB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함

 -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 출원번호,

 - BTB 참조번호

 - BTB의 유효기산일

 - 상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상품의 상표명 및 추가 정보

 - 분류의 정당성

□ BTB는 발행일로부터 6년간 유효함

ㅇ BTB 대상 상품과 동일 할 경우, 세관 당국은 BTB의 결정에 따라 상품을 분류함

ㅇ BTB는 물품의 관세에 대해서만 세관 당국을 구속하고 정보가 제공된 날짜 이후에 세관 

절차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만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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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신고자는 세관 절차 중 신고 된 상품과 제공된 정보에서 식별 된 상품이 일치함을 

입증해야 함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경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 BTB는 

취소됨

□ 발행된 BTB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게 됨

ㅇ 터키 관세율표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

ㅇ 세계관세기구의 법률 또는 협약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

ㅇ 이 경우 해당 취소 또는 무효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표 14] 터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정보 공개

*　출처: http://www.aduanet.gob.pe/ol-ad-caInter/regclasInterS01A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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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터키 사전심사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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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www.ticaret.gov.tr/)

 - 화면 상단 ① ‘E-İŞLEMLER(E-거래)’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① ‘Bağlayici Tarife Bilgisi (BTB) E-Başvuru Sistemi (품목분류 사전심사

(BTB) 전자신청시스템)’클릭

 - 화면 중앙 ② ‘Bağlayici Tarife Bilgisi Sorgulama İşlemleri(품목분류 사전심사 운영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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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검색 박스가 있으며 담당기관, 문서번호, 발효일자, 세번, 분류근거, 발효연도 항목을 선택

하거나 입력하여 상세히 검색할 수 있음

 - ① ‘세번(Gtip Numarasi)’ 항목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 번을 입력한 후

②‘검색(BUL)’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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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검색 결과 조회

 - 검색 결과가 검색 박스 아래 생성되며 왼쪽부터 차례로 문서번호, 세번. 상품설명, 발효일자 

항목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문서번호’ 클릭

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관련 상세 내역이 팝업창으로 뜸

 - 결정서는 물품 사진, 문서번호, 세번, 발효일자, 분류근거, 물품 설명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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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Customs Ruling on Classification of Goods)를 운영하고 있음, 

담당기관은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46)임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또는 현지 생산자임 

ㅇ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관세청에 온라인으로 신청서47)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물품 카탈로그/브로셔, 물품 상세설명서, 물품 구성물 및 성분 내역서(% 표

기), 제조공정도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품목당 하나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ㅇ 신청비용은 건당 S$75이며 결제는 반드시 싱가포르 세관으로부터 받은 결제고지서를 통해서 처리

되어야 하며 고지서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완전하게 제출한 후 받을 수 있음

ㅇ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Inter Bank Giro (IBG)이 있음

□ 심사 기간은 물품 복잡성과 제공된 정보의 완결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ㅇ 심사 결정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품목명과 상세설명,  HS코드 8단위와 평가된 품목번호가 포함

되어 신청인에게 통지됨

□ 심사결정 내용은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청 데이터베이스(Customs 

Ruling Database)에 공개될 수 있음 

□ 결정된 품목번호는 결정서 발행일에 시행되고 있는 싱가포르 관세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3년간 유효함 

ㅇ 다만, 3년이 지나거나 관세법 등의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결정은 무효화되며 결정의 

적용은 싱가포르 관세법 관세율표 단락7의 (9)규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

46) www.customs.gov.sg
47) Application For Customs Ruling on Classification of Goods



[그림 11] 싱가폴 사전심사 온라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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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Classification Ruling)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필리핀 관세

위원회(TC, Tariff Commission)48)임 

ㅇ 관련 규정은 관세 현대화 및 관세율 법에 대한 규정(CMTA, Provisions of the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의  제1100조(Section) Classification ruling에 사전심사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범위는 이해당사자, 수입자, 해외 수출자이고 품목당 한 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은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사전심사 신청서(TC Form 

No.1)49)를 3부 제출해야 함

ㅇ 신청인은 물품 샘플과 성분분석서, 용도, 기술사양서, 브로셔, 사진 등을 기재한 물품 설명서를 

페이지마다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사전심사 신청비용이 청구되며 비용은 물품 당 500페소임(다만, 법률연구비로 

물품 당 10페소가 추가됨)

□ 관세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ㅇ 물품위원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은 심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며 장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에 대하여 필리핀 세관당국을 구속함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Court of Tax Appeals 

(CTA)에 TC Form No.250)에 따른 서류를 3부 제출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48) www.tariffcommission.gov.ph
49) TC Form No.1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https://tariffcommission.gov.ph/files/pdf/TC%20Form%201_27April2018.pdf)
50) TC Form No.2  Request for Tariff Classfification Dispute 

Ruing,(https://tariffcommission.gov.ph/files/pdf/TC%20DR%20Form%202%20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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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필리핀 사전심사 신청 서식(TC Form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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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필리핀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TC Form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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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필리핀 사전심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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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 on Tariff and Classification)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해외업무·기술·기획국(GDC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51) 및 기획정책국(Office of Planning and Policy)임

ㅇ 관련 규정은 Prakas No. 002 MEF, 2013/1/4에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 지침은 Instruction No 345 GDCE, 2013/4/3에 

규정되어 있음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생산자, 수입대행업자로 신청인은 신청서를 캄보디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수입대행업자의 경우 위임서(authorization letter)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인은 개별 품목(HS코드 기준) 또는 개별 수입거래 당 한 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인의 회사정보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여권, 부가기치등록정보, 연간특허번호 등 신분

증명 서류

 - 물품의 샘플 및 카탈로그, 생산공정도, 역할, 성분분석서 등 물품 상세설명서

 - 판매‧구매계약서, 수입거래 관련 서류, 주문내역서, 거래계약서, 견적송장 또는 신용장 등

□ GDCE는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결정함

ㅇ 다만, 추가 정보 요청에 따른 기간은 산정되지 않으며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는 종료됨

□ 사전심사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는 때 사전심사 결정서의 사본을 단일 관리 

문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52)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품목분류 결정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ㅇ 다만, 해당 품목의 수입거래 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관세법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일정한 

51) http://www.customs.gov.kh/preclearanceprocedures/advancedruling
52) 캄보디아 세관 데이터 자동 시스템에 의한 서류로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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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사전심사에 따라 결정된 내용은 결정의 유효기일부터 세관당국을 구속함

□ 다음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은 발행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그림 14] 캄보디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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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 on Tariff and Classification)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재정부 산하 관세청 (RCED, the Royal Customs and Exercise 

Department)53)임 

ㅇ 관련 규정은 Customs (Customs Ruling) Regulation, 2013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음

□ 브루나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브루나이와 

FTA를 체결한 회원국이 양허한 품목이라면 다음 방법에 따라 심사 신청이 가능함

ㅇ 신청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브루나이 관세청의 평가, 관세율, 품목분류 

부서(Valuation, Tariff and Classification Unit)54)로 제출해야 함

ㅇ 이 경우 물품 상세 설명서(팜플렛, 브로셔, 물품사양서 및 기타 물품 관련 서류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비용은 무료임

□ 품목분류 결정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함

ㅇ 다만, 관세율표 개정에 따라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른 품목분류 결정이 발행된 경우 유효

하지 않게 됨

53) https://www.mofe.gov.bn/Customs/Classification.aspx
54) Valuation, Tariff and Classification Unit, Policy and International Unit, Level 2, H.M Customs 

House, Jalan Menteri Besar, Bandar Seri Begawan BB3910, Negara Brunei Darus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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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Advice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호주 국경수

비대(ABF, Australian Border Force)55)임

ㅇ 관련 규정은 ‘Guidelines for Lodgement of Tariff Advices’56)으로 품목분류의 신청 

방법, 발행된 결정(Rulings)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범위는 관세사, 포워더, 수입자이며 신청은 수입예정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함

□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이 있으며 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ㅇ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TA신청서(Tariff Advice Applications)’를 작성하여 

호주 ‘TAPIN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청서에 ABN/CAC57) 또는 CCID58)를 표기해야 함

 - ABN과 CCID과 없는  신청인은 ICS시스템59)등록 신청서(Form B319)를 작성 및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TAPIN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자는 아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양식 B102)를 작성

하여 National Trade Advice Centre Department of Home Affairs60) 또는 지역별  

세관61)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모델번호 및 생산자 정보를 포함한 물품명세서. 특히, 물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 물품의 용도, 

물품의 수입 형태(ex - 조립/미조립/세미녹다운/녹다운 여부, 대량 화물, 개별 또는 소매용 

포장)

55) www.abf.gov.au
56) Tariff Advice -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양허규칙(TCO, Tariff Concession 

Order)에 대한 결정
57) ABN/CAC - Australian Business Number/Client activity Centre
58) CCID - Customs Client ID
59) 통합화물관리시스템 (ICS, Intergrated Cargo System)
60) National Trade Advice Centre, Department of Home Affairs, GPO Box 2809, MELBOURNE 

VIC 3001
61)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contact-us/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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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의 8단위 또는 4단위 세번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의 서명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비용은 무료임

□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발행되나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 결정이 발행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물품이 이미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경우

 - 해당 물품이 법적조치 대상인 경우

 - 품목분류가 유효한 관세양허규칙(TCO, Tariff Concession Order) 신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있는 경우

□ 발행된 품목분류 결정서는 신청일(the date of application)로부터 5년 간 유효함

ㅇ 다만,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된 결정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된 결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호주 관세청을 구속하지 

않음

 - 결정을 내리게 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관련된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 결정 내용을 따라야 함

ㅇ 신청인은 동일 물품에 대하여 과거 수입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해당 결정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tariffclassification@abf.gov.au 또는 1800-053-016로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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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호주 사전심사 신청 서식(FORM B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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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www.abf.gov.au)

 - 화면 상단 ①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메뉴 클릭

 - ②‘Tariff classificatio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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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① ‘TARIFF PUBLIC ADVICE PRODUCTS’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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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사이트 접속

 - Tariff Public Advice Products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결정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품목분류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화면 중앙 ‘Current public advice products’ 단락에서 ①‘List of Current Preceden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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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가이드라인 확인

 - 해당 가이드라인은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함

 - 따로 설정된 검색 기능이 없으므로 ‘Ctrl + F’를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번을 

직접 찾아야 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름차순으로 부 표제, 류 표제, 문서번호, 세번, 분류근거, 작성일자, 변동

일자, 분류근거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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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질랜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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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Customs rulings, Tariff ruling request)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은 뉴질랜드 관세청(New Zealand Customs Service)62)임

ㅇ 관련 규정은 2018년 관세법 제333조 내지 제349조 63) 및 2010년 개정 관세 규정64)으로 

품목분류의 신청 방법, 발행된 결정(Rulings)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 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름

ㅇ  수입물품인 경우, 

 - 해당 물품의 수입 전 또는 

 - 수입 후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기간 내

ㅇ 생산지역 내 생산된 물품인 경우, 

 - 해당 물품의 의 생산 전 또는 

 - 생산 후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기간 내

□ 신청인의 범위는 수입자 및 생산자이며 신청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의 명의로만 이루어져

야 하고 관세사, 컨설턴트, 다른 기관의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법은 서면 신청으로 신청서(Form C7)를 작성하여 각 지역별 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만약 관세평가, 원산지, 품목분류 담당 부서로 직접 보내고자 하는 경우 아래 주소로 제출

할 수 있음

 - New Zealand Customs Service Valuation, Origin and Classification, PO Box 

29,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ㅇ 신청 수수료는 물품 당 40.88 뉴질랜드 달러(GST 포함)임

62) www.customs.govt.nz
63) CUSTOMS AND EXCISE ACT 2018,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0004/latest/DLM7038955.html?search=ts_act%
40bill%40regulation%40deemedreg_Customs+and+Excise+Act+2018_resel_25_a&p=1

64) Customs (application for customs rulings) amendment rules 2010,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legal-documents/customs-applications
-amendment-rules-cr1h-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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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개별 품목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서는 관세청장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표기해야 함

 -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물품을 특정해야 함

 - 사전심사 신청 사유를 특정해야 함

 - 신청인의 예상 분류 의견을 작성해야 함

 - 물품의 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장이 다르게 정한 경우65)는 제외함

 -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적합한 정보66)를 포함하여야 함

 -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그 밖의 신청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세청장은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사실과 거절 

사유에 대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결정사유와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ㅇ 발행된 결정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 간 유효함

- 다만, 결정서의 사실과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ㅇ 해당 결정은 뉴질랜드의 모든 입국항에서 인정됨

□ 결정서가 발행된 이후 

ㅇ 관세청장은 서면 통지로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음 

 - 결정 발행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할 것

 - 결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계속하여 일치하는 것

65)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 제출 전 NTAU(National Tariff Advisory Unit)과 협의
66) 삽화 또는 상업, 무역 및/또는 기술 서류 또는 화학성분도 등 물품식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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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요구를 요청받은 신청인은 20 영업일 내 또는 그 밖의 관세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여 따로 정한 기간 내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발행된 결정, 접수 거절 또는 결정 수정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아래 주소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Customs Appeal Authority, Tribunals Unit, Ministry of Justice, PO Box 

32-001, Featherston Street, Wellington 6146

□ 기타 문의사항은 voc@customs.govt.nz로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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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뉴질랜드 사전심사 신청 서식(FORM C7)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forms/form-c7-application-for-a-ruling-classif

ication-or-duty-concession.doc



2편 (미국 외 15개국)

FTA
 체

약
상

대
국

 품
목

분
류

 사
전

심
사

제
도

 활
용

 가
이

드
북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